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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고 2013. 7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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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결 래에 지 명 는 돈에 해당 는 원고들 소부분 취소 다1. 1 .

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인용 인용 란 재 각 돈

이에 여 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갚는2013. 5. 21. 2013. 7. 30. 5% ,

날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 라20% .

원고들 나 지 항소를 각 각 다2. .

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고 나 지는 고가 부담 다3. 1/3 , .

항 원지 부분 가집행 있다4. 1 .

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인용 이1 . (

별지 라고만 다 청구 란 재 각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‘ ’ )

송달 다 날부 갚는 날 지 연 에 돈 지 라 원고들 당20% (

해자 인당 불법행 인 자료 억 원 미지 임 만 원 청구 다가1 1 100

송후 당심에 미지 임 청구 부분 취 고 해자 인당 자료 억 만1 1 100

원 구 는 것 청구취지 원인 변경 다).

인 사실1.

가 일본 도 침탈과 태평양 쟁 등.

일본 국과 사이에 일합병조약 체결 후 조 독부1) 1910. 8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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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통 여 도를 지 다 일본 만주사변 일 쟁 각각. 1931 , 1937

일 킴 써 차 시체 에 들어가게 었고 에는 태평양 쟁 지 일, 1941. 12. 8.

다.

일본 이러 쟁 인 여 인 과 자가 부족해지자 국가2) , 1939. 7. 8. ‘

동원법 법 에 른 국민징용 후(1938. 4. 1. 55 )’ ‘ ( 451 )’ ,

행 부품 철 용 조자 리공 등 특 능 가진 도에 거주,

는 국인 일본 이주시키는 책 극 추진 다가 에는 국인들(

우 여 노 동원계획에 른 모집 식 실시 었다 계속 인 과),

자가 부족 자 태평양 쟁이 고조에 달 즈 인 각 에 도1944. 8. 8. ( ) ‘閣議

인 노 자 이입에 건 결 함 써 특 능 보 여부에 계없이 일’

국인 상 는 국민징용 이 도에도 용 었다.

국민징용 조 에 면 징용자는 이들 사용 사업주 등 부3) ( 18 )

여를 지 도 어 있다.

나 망 원고 강 징용 등. A, C, L, U, T

망 창 개명 창 개명 창 개명 원고1) A( ), C( ), L( ),咸元昌煥 松本根睦 河村炳穆

창 개명 망 창 개명 이 이들 합쳐 부를 원고 등이T( ), U( . ‘ ’野村昌喜 廣山尙華

라 다 는 부 사이에 도에 출생 국인들인데 국민징용 에) 1923 1926 ,

여 망 경 거주지이 경 평택군 포승면 신 리에 망A 1944. 9. 20. , C

경 거주지이 경 군 원곡면 주리에 망 경 거주지이1944. 9. , L 1944. 9.

경 군 원곡면 리에 원고 는 경 거주지이 경 부 구, T 1944. 8. ( )京城府

남미창 에 망 는 경 거주지이 경 부 용산구 청 동에 각( ) , U 1944. 10.南米倉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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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용 를 다( ) .徵用令書

원고 등 징용 를 다 각자 주거지 부근에 다른 징용자들과2)

집결 여 그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부산 가 부 연락 타고 일본 시모노( )關釜

키 항에 도착 고 그곳에 열차를 타고 미쓰 시 공업 주식회사 고 구( ) , (下關

별 여 구 미쓰 시라 다 가 있는 히 시마 갔다‘ ’ ) ( ) .廣島

원고 등 구 미쓰 시가 운 계 작소 조 소 등에 노 자3)

었는데 망 계 작소 주철공장에 망 동 공장에 망 조 소 창고, A , C ( ) , L銅管

에 원고 망 는 조 소 공장 부에 각 어 자재를 운 거나 동, T, U 3

구부리는 등 노동 는 이러 이송 등 과 일본 군인 경찰, ,

구 미쓰 시 담당자 통 래 이루어 다.

원고 등 각자 작업장에 월 회 일 외 고는 매일 침 시부4) 2 8

시 지 철 자르거나 동 구부리는 일 일 등에 종사 고 루 작6 , ,

업 마 면 구 미쓰 시가 마 소인 료 돌 가 식 해결 는데 식사( ) ,寮

양이나 질 히 부실 고 소도 다다미 개 도 좁 에 명, 12 10 12∼

징용자들이 함께 생 다 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 있었고 근 시.

간 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감시가 삼엄 여 자 가 거 없었 며, ,

도에 남 있는 가족들과 신 도 사 검열에 여 그 내용이 었다.

원고 등 구 미쓰 시 부 월 일부 당월 일 지 출근일 를21 20

여 당월 일에 월 는데 월 지 는 돈 망 월 엔 도 망28 , A 20 ,

월 엔 도 망 월 엔 도 원고 는 월 엔 도 다C 23 24 , L 35 , T 30 .∼

다 원자폭탄 원고 등 귀국.



- 6 -

히 시마에 원자폭탄이 써 구 미쓰 시 계 작소1) 1945. 8. 6.

조 소 등이 어 작업이 단 었고 일본 미국 롯 연합국, 1945. 8. 15.

에 항복 언함 써 태평양 쟁 종 었다.

원자폭탄이 자 이를 는 과 에 망 철 편에 맞 부분 살2) A

이 떨어 나간 상태 경 시모노 키에 항 타고 망 특별1945. 9. 13. , C

부상 입지 상태 경 카다 에 항 타고 망 리1945. 10. ( ) , L博多

편에 맞 다리에 상처를 입 상태 경 카다에 군이 마 귀국1945. 9. UN

타고 원고 는 특별 부상 입지 상태 경 시모노 키에, T 1945. 8. 30.

부연락 타고 망 는 특별 부상 입지 상태 경 시모노, U 1945. 10. 20.

키에 항 타고 각각 귀국 다.

원고 등 귀국 후에도 강 징용 이 에 다니 직장 잃는 등 종래 생 에3)

지 못 채 사회 경 어 움 겪었 뿐만 니라 폭 인 후, ,

증 근 지도 신권태감 곤란 부질 시 감퇴 등 각종 신체, , ,

장해에 시달 다.

라 구 미쓰 시 해산과 고 립.

구 미쓰 시는 일본 이후 일본 내 연합국 고사 부 재벌해체1) (GHQ)

책 름과 울러 인 여 일본 업들이 부담 게 엄청난

상 노 자들에 미지 임 채 등 해결 여 회사경리 조‘

법 법 상 특별경리회사 업재건 법 법 상(1946 7 )’ , ‘ (1946 40 )’

특별경리 주식회사 지 후 업재건 법에 재건 계획 인, 1949. 7. 4.

가신청 여 신청 내용 주 신 인가를 다1949. 11. 3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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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미쓰 시는 그 재건 계획에 라 해산 고 같 날2) 1950. 1. 11. ,

구 미쓰 시 출자 등에 여 업재건 법상 새 운 회사인 일본(中日

공업 주식회사 상 가 신미쓰 시 공업 주식회사 미) ( 1952. 5. 29. , 1964. 6. 1.本

쓰 시 공업 주식회사 각 변경 었다 이 일본 공업이라 다 동일본. ‘ ’ ), (東日

공업 주식회사 상 가 미쓰 시일본 공업 주식회사 변경 었다) ( 1952. 6. 1. ),本

일본 공업 주식회사 상 가 미쓰 시조 주식회사 변경 었( ) ( 1952. 5. 27.西日本

다 개 회사 이 새 이 립 개 회사를 합쳐 회사라 다 가 립 었다) 3 ( 3 ‘ 2 ’ ) .

그 뒤 일본 공업 다만 당시 상 는 이미 미쓰 시 공업 주식회사 변경 어 있(

었다 이 나 지 개 회사를 합병함 써 재 고 었다 이) 1964. 6. 30. 2 .

과 에 구 미쓰 시 종업원들 직 료를 그 고 구 미쓰 시에 재, ,

직 간 통산 여 퇴직 산 여 회사 승계 었고 회사2 , 2

사장들 모 구 미쓰 시 상 이사들이 취임 다 고 자신도 구 미쓰.

시를 고 업 역사 부분 인 고 있다.

회사경리 조 법 특별경리회사에 해당 경우 그 회사는 지 시3) ‘ ’ “ (1946.

말 다 조 에 신계 과 구계 고 조 항 재8. 11. 00:00 . 1 1 ) ( 7 1 ),

산목 상 동산 부동산 채권 타 재산에 여는 회사 목 인 재 행 고 있, , 「

는 사업 계속 후산업 회복진흥에 요 것 에 여 지 시에 신계 에」

속 며 그 외에는 원 지 시에 구계 에 속 고 조 항 지 시 이후, ( 7 2 ),

원인에 근거 여 생 입 지출 신계 입 지출 지 시 이 원,

인에 근거 여 생 입 지출 구계 입 지출 경리처리 며 조( 11

항 구채권에 해 는 변 등 소멸행 를 지 외 변 를 인1, 2 )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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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경우에도 구계 변 여야 고 신계 변 는 경우는 특별 리인,

승인 등 일 요건 갖춘 경우 일 도에 만 가능 조 것( 14 )”

규 고 있다.

구 미쓰 시는 회사경리 조 법 업재건 법에 라4) , 1946. 8. 11.

시를 여 신계 과 구계 분리 후 회사 목 인 재 행 고 있는0 , ‘

사업 계속 후산업 회복진흥에 요 동산 부동산 채권 타 존 재산 등, , ’

신계 에 속 도 후 재산 출자 여 개 회사를 립 고3 2 ,

그 외 그 지 생 채 를 주 구계 상 채 를 부담 면 청산회사가

구 미쓰 시는 립 료주 주식회사에 합병 었다가1957. 3. 25. ( ) 1957.菱重

해산 다10. 31. .

마 태평양 쟁 종 이후 상황.

일평 조약 체결1)

태평양 쟁이 종 후 미국 샌 란시스 시에 미국 국 등1951. 9. 8. ,

포함 연합국과 일본국 후 상 를 해결 여 일평 조약 체결

는데 조약 조 는 민국 포함 조약 조에 규 지역에 존재, 4 (a) “ 2

는 일본국 그 국민 재산 그리고 지역 통 당국 그 국민 상,

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 는 지역 통 당국 그 국민 소 재산 그리고,

지역 통 당국 그 국민 일본국 일본국 국민들에 청구권 처리는 일

본국과 지역 통 당국간 특별 이 규 는 에 른다 고 다” .

민국과 일본국간 국 상 를 조약과 부속 체결2)

일평 조약 조 규 취지에 라 말경부 민국 부4 (a) 1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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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국 부 사이에 국 상 후 보상 가 논 시작 여 마침내 1965.

국 상 를 민국과 일본국간 본 계에 조약과 그 부속6. 22. ‘ ’

나 민국과 일본국간 재산 청구권에 해결과 경‘

에 이 청구권 이라 다 이 체결 었는데 청구권 조에’( ‘ ’ ) , 1

일본국이 민국에 간에 걸쳐 억 달러를 상 공 고 억 달러 차“ 10 3 2

행 다 고 함과 울러 조에 다 과 같이 다“ 2 .

청구권 에 합 사 조에 여 다 과 같이( ) 2Ⅰ



- 10 -

고 있다.

그리고 합 사 에 시 일청구 개 요강 부8 “ 1909 1945①

지 사이에 일본이 조 행 통 여 국 부 출 여 간 지 지( ) (地金 地

청구 재 그 이후 일본 조 독부 채 변) , 1945. 8. 9. ( )銀 對②

청구 이후 국 부 이체 는 송 원 청구, 1945. 8. 9. ,③ ④

재 국에 본 본사 는 주사 소가 있는 법인 재일 재산1945. 8. 9. , ( )在日

청구 국법인 는 국자연인 일본 행권 징용 국인 미 보상, , ,⑤

타 청구권 변 청구1) 국인 일본국 는 일본인에 청구 내, ⑥ ①

지 에 포함 지 것 일회담 립후 개별 행사 있 인⑤

것 재산 는 청구권에 생 과실 청구, ( ) ( ) ,前記 果實⑦ ⑧

결 는 립 후 즉시 개시 여 늦어도 개월 이내에 료 것 등( ) 6 ”前記

1) 청구권 과 에 국 부는 일청구요강과 여 일본에 억 만 달러를 요구 는데 그 징용자12 2,000 ,

억 만 달러 도이다3 6,00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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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

청구권 에 른 후속조3)

가 청구권 이 체결 에 라 일본 재산 청구권에) 1965. 12. 17. ‘

해결과 경 에 일본국과 민국간 조 실시에 른2

민국 등 재산권에 조 에 법 2) 법 이 재산권조 법이’( 144 . ‘ ’

라 다 시행 는데 그 내용 민국 는 그 국민 일본국 는 그) , “․

국민에 채권 는 담보권 조 재산 이익에 해당 는 것2 , 1965. 6.

소멸 것 다 는 것이다22. ” .

나 편 민국 청구권 에 해 지 는 자 사용 본)

사항 여 청구권자 운용 리에 법1966. 2. 19. ‘ 3)’

고 이에 이어 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법, 1971. 1. 19. ‘ 4) 여 개월’ 10

간 국민 일청구권 신고를 결과 건 신고가 었는 신109,540 ,

고분에 실 보상 집행 여 일 민간청구권 보상에1974. 12. 21. ‘

법 여 부 지 사이에 건에 여’ 1975. 7. 1. 1977. 6. 30. 83,519

원 보상 지 고 각 법 모 폐지 었9,187,693,000 , 1982. 12. 31.

다 그런데 본 법 들 강 징용 해자 사망자에 보상만 규.

2) 다 에 게재 는 민국 는 그 국민 재산권 조 재산 이익에 해당 는 것 다 항 용 외1. 2 ,

고 월 일에 소멸 것 다 단 생략1965 6 22 ( ).

일본국 는 그 국민에 채권(1)

담보권 일본국 는 그 국민이 가지는 는 채권 목 는 것(2) ( )物

3) 조 항 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월 일 이 지 일본국에 민간청구권 이 법에 는 청구5 1 1945 8 15

권자 에 보상 여야 다.

항 항 민간청구권 보상에 종 도 등 결 에 요 사항 법 다2 , , .

4) 조 신고 상 범2 ( )

항 이 법 규 에 신고 상 범 는 월 일부 월 일 지 일본국에 거주 일이 있는 자를1 1947 8 15 1965 6 22

외 민국 국민이 월 일 이 에 일본국 일본국민에 여 가 청구권 등 다 각 에1945 8 15

게 는 것 다.

9. 일본국에 여 군인 군속 는 노 자 소집 는 징용 어 월 일 이 에 사망 자, 1945 8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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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이므 원고 등 재 지 어떠 보상도 지 못 고 있다, .

다 원고 망 등 이 사건 소송이 심 법원에 계속 인 상태에) T, C, L, U 1

외 통상부장 상 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울행 법원 구합( 2002

에 승소 결 고 고 외 통상부장 항소취 심33943) 2004. 2. 13. ( 1

결이 그 었다 이에 라 민국 부는 청구권 과 일부),

를 공개 후 일회담 공개 후속 책 민 공동 원회 이2005. 8. 26. ‘ ’(

민 공동 원회라고 다 를 개 고 청구권 일본 식민지 상 청구‘ ’ ) , “

상이 니라 샌 란시스 조약 조에 근거 여 일 양국 간 재4 ․

민사 채권 채 계를 해결 것이었 며 일본군 부 등 일본 부,․

군 등 일본 국가권 이 여 인도 불법행 에 여는 청구권 해

결 것 볼 없고 일본 부 법 책임이 남 있 며 사 린동포 원, ,

폭 해자 도 청구권 상에 포함 지 다 는 취지 공식 견 명”

다.

일본에 소송경과 원고 등 사망.

원고 등 일본국 히 시마지 재 소에 고 등 상1) 5) 구 미쓰 시 강

징용 등 국 법 불법행 등 이 손해 상 인당 만 엔 과(1 1,100 )

강 노동 간 동 지 지 못 임 등 재 가 산 그 망(

이 엔 망 이 엔 망 이 엔 원고 망 가 각 엔이다A 99,014 , C 96,056 , L 68,424 , T, U 59,512 )

5) 원고 등 이 소송에 일본국과 료쥬 공업 주식회사도 고 삼 는데 심에 원고 등 청구가 모 각 었다, 1 .

항소심에 고 일본국에 여는 일본 부가 폭자 건강 첩 부 폭자가 일본 역 어 거주지를 경“

우에는 원폭특별조 법 용 지 는다는 취지 후생 공 생국장이 통달 를 작‘ ’ 1974. 7. 22. 402 ( 402 ) ,衛發

고 이를 각 도도부 지사 히 시마 나가사키 시장 송 는 등 행 조 를 취 것 법( )都道府縣

다 는 등 이 원고 등에게 각 자료 만 엔과 변 사 용 만 엔 이에 지연손해 지 명 는 일부” 100 20

승소 결 고 다 이에 원고 등 상고는 불 리결 다( ).

편 료쥬 공업 주식회사에 여는 고에 것과 마찬가지 이 즉 척 간 경과 는 소멸시효 등 이, ,

원고 등 항소 각 결 고 다 이에 여 원고 등이 상고 나 상고 각 었다(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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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구 는 소송 다가{1995( )2158, 1996( )1162, 1998( )649},ワ ワ ワ

청구 각 결 고 고 히 시마고등재 소에 항소1999. 3. 25. , {1999( )206}ネ

나 항소 각 결 고 며 상고심인 고재 소 에2005. 1. 19. , {2005( )1691}オ

도 상고 각 어 결 었다 이 이 같 일본에 소2007. 11. 1. (

송 이 사건 일본소송이라 고 그 결들 이 사건 일본 결이라 다‘ ’ , ‘ ’ ).

그런데 원고 등 히 시마지 재 소에 이 사건 일본소송 심 결2) 1

고 이후인 민국 법원에 고를 상 일본에 주장 청구원2000. 5. 1.

인과 동일 내용 청구원인 여 국 법 불법행 를 이 손해

상 지 구 는 이 사건 소송 다.

망 이 사건 소송이 심 법원에 계속 이 사망 여 그 상3) A 1 2001. 2. 24.

속인들 원고 이 망인 고에 이 사건 청구(EE, FF, B, GG, HH, II, JJ, KK) B

권 단독상속 상속재산분 를 여 원고 이 망인 소송 차를 계B

고 망 사망 여 별지 재 같이 망 자 들인 원고 외, C 2011. 7. 10. C D

명이 공동상속인 망인 소송 차를 계 며 망 사망7 , L 2011. 3. 11.

여 별지 재 같이 망인 처인 원고 과 자 들인 원고 외 명이 공동상속M N 5

인 망인 소송 차를 계 고 망 는 사망 여 별지, U 2011. 8. 17.

재 같이 망인 처인 원고 과 자 들인 원고 외 명이 공동상속인 망인V W 4

소송 차를 계 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갑 증[ ] , 1, 2, 3 1, 2, 3, 5, 6, 4 1, 2, 3, 4, 5,

갑 증 갑 내지 증 각 갑 증 갑 증11, 12 , 13 19 1, 2, 3, 20 1, 2, 21

내지 갑 증 갑 증 각2 16, 25 1, 2, 40, 41, 42 1, 2, 3, 4, 1, 9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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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 증 각 각 재 심 심 공10, 11, 12 , 13, 14, 15 1, 2 , 1 1

동원고 에 본인신 결과 변 체 취지LL ,

본 항변에 단2.

가 고 주장.

국 사법 부 조는 이 법 시행 이 에 생 사항에 여는 종2 “ (2001. 7. 1.)

외사법에 다 고 규 고 있는데 종 외사법에는 국 재 에” ,

런 규 이 없고 이 조약이나 일 승인 국 법규가 존재,

지 니 는 이상 외 사건에 국내법원 재 인 지 여부는 소송,

당사자들 공평 재 신속 다는 본이 에 라 조리에 여 결, ,

여 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일본에 동일 소송 여 증거조사를 모 마.

후 소 결 고 었고 고는 민국에 지 이나 업소가 없 며, ,

이 사건 소송 청구원인 사실이 모 일본에 일어나 민국과는 실질 도

없는 일본 법인인 고 여 민국 법원에 일본소송과 동일 내용 소,

송 복 게 는 것 본 본이 들에 다 라 이 사건 소는 재.

권이 없는 민국 법원에 것 부 법 다.

나 단.

국 재 결 함에 있어 는 당사자 간 공평 재 신속 경, ,

를 다는 본이 에 라야 것이고 구체 는 소송당사자들 공평 편, ,

그리고 가능 과 같 개인 인 이익뿐만 니라 재 신속 효 결, ,

실효 등과 같 법원 내지 국가 이익도 함께 고 여야 것이며 이러 다,

양 이익 어떠 이익 보 요가 있 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법 지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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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 실질 법 지 분쟁이 사 과 실질 객 인

삼 합리 단 여야 것이고 법원 고 다( 2005. 1. 27. 2002

결 등 참조 국 재 에 여 조약이나 일 승인 국 법상59788 ),

원 이 직 립 어 있지 고 이에 우리나라 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

라 민사소송법 토지 에 규 본이 에 라 것이므

본 규 에 재 이 국내에 있 에는 외 사건에 소송에

여도 우리나라에 재 권이 있다고 인 함이 상당 다 법원 고( 1992. 7. 28.

다 결 등 참조91 41897 ).

편 구 민사소송법 법 개 것 조 항(2002. 1. 26. 6626 ) 4 1

법인 등 보통재 그 주 사 소 는 업소에 고 사 소 업소가

없는 에는 그 주 업 담당자 주소에 용 규 고 항 항 규, 2 1

이 외국법인 등 보통재 에 여 민국에 있는 사 소 업소 는 업 담,

당자 주소에 용 고 있 므 증거 집 용이 이나 소송 행 부담,

도 등 구체 인 여러 사 고 여 그 소를 강 는 것이 민사소송 이 에

추어 보 심히 부당 결과에 이르게 는 특별 사 이 없는 그 분쟁이 외국법,

인 민국 내 사 소 등 업에 것이 니라 지라도 우리 법원 권

인 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것이다 법원 고 다 결( 2000. 6. 9. 98 35037

등 참조).

이 사건에 여 보건 본 인 사실 변 체 취지에 여,

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고는 일본법에 여 립 일본 법인 그, ①

주 사 소를 일본국 내에 고 있 나 경 부산 구 동 가 소재, 1987 4 5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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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일보 에 고 민국 내 업 진행 부산 연락사 소를8

여 일본인 직원 명 롯 명 직원 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1 5 ,

당시 부산 연락사 소가 존재 고 있었 불법행 인 손해 상 구, ②

는 이 사건 청구는 구 미쓰 시가 일본국과 함께 원고 등 강 징용 후 강 노동

시킨 일 행 가 불법행 이고 고는 구 미쓰 시 원고 등에 법 책임

그 부담 다고 주장 는 것인데 민국 같 일 불법행 일부,

가 이루어진 불법행 지인 원고들이 이 사건에 주장 는 사실 뒷 침 는, ③

일본 내 증거는 거 멸실 면 해자인 원고 등이 모 민국에 거주

고 있고 사 내용이 민국 역사 변동 상황 등과 계가 있,

는 등 사 본 법리에 추어 보면 민국 이 사건 당사자,

분쟁이 사 과 실질 이 있다고 것이고 라 민국 법원 이,

사건에 여 국 재 권 가진다고 것이므 고 주장 이 없다, .

본 에 단3.

가 손해 상책임 생.

구 미쓰 시 불법행 책임 립1)

가 이 사건에 불법행 에 손해 상청구권이 립 는지 여부를 단)

는 이 는 거법 법 지인 민국에 있어 외국 요소가 있는 법 계에

용 거법 결 에 규범 이 규범이라 다 에 여 결 어야( ‘ ’ )

다 본 인 사실에 르면 구 미쓰 시 행 그 결과 생이라는 불법행 는.

구 외사법 법 것 이 같다 이 시행(1962. 1. 15. 996 , ) 1962. 1.

이 에 생 다 이 같이 이 에 생 법 계에 용 는15. . 1962. 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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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국 규범 부 일 에 여 우리나라1912. 3. 28. ( ) 21日王

에 용 어 다가 군 법 를 거쳐 민국 헌헌법 부 조( ) 21 100依用

에 여 행법 민국 법질 에 편입 일본 법“ ” ‘ ( )’(1898. 6.法例

법 이다 법 에 면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 립과21. 10 ) . ‘ ’

효 불법행 생지 법 에 는데 조 이 사건 불법행 지는 민국과( 11 ),

일본에 걸쳐 있 므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에 여 단 거법

민국법 는 일본법이 것이다 그런데 이미 원고 등이 일본법이 용 이 사건.

일본소송에 소 에 추어 불법행 해자들인 원고 등 자신들에게 보다

리 거법 민국법 택 는 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 는 이나

이 같이 거법이 있는 여러 국가 법이 있 경우 법 지 법원 당해 사

과 도 해자 권리보 요 과 가해자 거법에 가,

능 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 공평 평과 재 등 함께 고, ,

여 거법 택 결 있다고 것인데 같 요소를 모 고․

민국법 거법 함이 다고 보이는 등 종합 여 민국법 거법

여 단 다 나 가 민법이 시행 이 에 생 사. 1960. 1. 1.

건이 불법행 에 해당 는지 여부 단에 용 민국법 민법 부 2

조 본 에 라 구 민법 용 민법 이 닌 행 민법이다‘ ( )’ ‘ ’ .

나 본 인 사실 변 체 취지에 면 구 미쓰 시는 일) , ①

쟁과 태평양 쟁 등 불법 인 침략 쟁 행과 에 군 사업체 등에 요 인

보 일본 부 강 인 인 동원 책에 극 편승 여 회사 담당자

를 도에 견 여 일본 군인 경찰과 함께 원고 등 히 시마 강 연행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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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미쓰 시 계 작소 조 소 등에 노 자 여 노동에 종사 게

고 원고 등 여 월 회 일 외 고는 매일 침 시부 시, 2 8 6②

지 철 자르거나 동 구부리는 일 일 등 힘든 노동에 종사 게,

면 소 주변에 철조망 고 근 시간 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삼,

엄 감시를 뿐만 니라 가족들과 신 도 사 검열에 여 며 식

사 양이나 질 히 부실 고 소도 열 며 여를 지 지도

니 는 등 원고 등 자 를 게 억 채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 가능

이 높 열 경에 험 고 독 노동에 강 종사 게 며, ③

히 시마에 원자폭탄이 어 원고 등이 근 계 작소 조 소1945. 8. 6.

가 어 작업이 단 었 에도 원고 등에게 당 난장소나 식량 공 는

등 구 조 를 취 지 니 채 고 나 가 원고 등이 게 귀국,

있는 런 조 를 취 지 니 있는 같이 구 미쓰 시 원,

고 등에 강 연행 강 노동 강요행 는 당시 일본 부 도에 불법

인 식민지 침략 쟁 행에 극 동참 인도 인 불법행 에 해당 고,

원자폭탄 후에 원고 등 구 지 니 고 행 는 사실상 고용 계에

있는 원고 등에 여 사용자 를 불법행 에 해당 다

것이며 이러 불법행 인 여 원고 등이 심 신 고통 입었 경험 상,

명 다.

라 구 미쓰 시는 같 불법행 인 원고 등 신 고통에

여 이를 상 책임이 있다.

고 구 미쓰 시 법 동일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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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당사자 주장)

원고들 구 미쓰 시 고는 외 상 별개 법인격 가진 회사 보이나

실질 고는 구 미쓰 시 동일 회사 구 미쓰 시 원고 등에 채

를 승계 다고 주장 고 이에 여 고는 구 미쓰 시는 종 후에 회사경리,

조 법 업재건 법에 여 해산 었고 고는 구 미쓰 시 는 별개

법인격 가진 회사 립 었 므 청구권이 승계 지 는다고 다 다.

나 단)

구 미쓰 시 해산 분 에 른 법인격 소멸 여부 회사, 2

고가 구 미쓰 시 채 를 승계 는지 여부를 단 는 이 는 거법 역시

민국 규범에 여 결 어야 는데 그 법 계가 생 시 구,

외사법이 시행 이 부 그 이후 지 걸쳐 있다 그 이1962. 1. 15. . 1962. 1. 15.

에 생 법 계에 용 는 민국 규범 본 법 이다 법‘ ’ . ‘

는 구 미쓰 시 회사 고 법 동일 여부를 단 법인 속인법에’ 2

여 명 규 고 있지는 지만 법인 립 거지법이나 본거지법에,

여 이를 단 다고 해 고 있었고 구 미쓰 시 회사 고 립 거지, 2

본거지는 모 일본이므 구 미쓰 시 해산 분 에 른 법인격 소멸 여,

부 채 승계 여부를 단 거법 일단 일본법이 것인데 여 에 회사경리, ,

조 법과 업재건 법이 포함 는 것 당연 다 그러나 편 법 조는. , ‘ ’ 30

외국법에 경우에 그 규 이 공공 질 는 량 풍속에 는 에는 이“

를 용 지 니 다 고 규 고 있었 므 민국 규범에 라 거법” ,

지 일본법 용 결과가 민국 공 양속에 면 일본법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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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법 지인 민국 법 용 여야 다 이후에, . , 1962. 1. 15.

생 법 계에 용 는 구 외사법에 있어 도 이러 법리는 마찬가지이다.

이 사건에 외국법인 일본법 언 그 용 게 면 원고들 구 미,

쓰 시에 채권 고에 여 주장 지 못 게 는데 인 사실에 본,

같이 구 미쓰 시가 고 변경 는 과 에 고가 구 미쓰 시 업재산,

임원 종업원 실질 승계 여 회사 인 구 에는 본 인 변 가 없, ,

었 에도 후처리 상채 해결 일본 국내 특별 목 래,

입법에 불과 회사경리 조 법과 업재건 법 등 일본 국내법 이

구 미쓰 시 민국 국민에 채 가 면탈 는 결과 는 것 민국

공 양속에 추어 용인 없다.

라 일본법 용 고 당시 민국 법 용 여 보면 구,

미쓰 시가 인 사실 라 항에 본 같이 책임재산이 는 자산과 업1. . ,

인 회사에 이 여 동일 사업 계속 뿐만 니라 고 스스 구 미2

쓰 시를 고 업 역사 부분 인 고 있는 등에 추어 구 미쓰 시

고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 그 지 고 있는 것 이 상당 여 법

는 동일 회사 평가 에 충분 고 일본국 법 이 에 라 구 미쓰,

시가 해산 고 회사가 립 뒤 합병 과 거쳐 고 변경 는 등2

차를 거쳤다고 여 달리 볼 것 니므 원고들 구 미쓰 시에 청구권,

고에 여도 행사 있다고 것이다.

나 고 주장에 단.

일본 결 에 다는 주장에 여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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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고 주장)

원고 등 일본에 이 사건 소송과 동일 청구원인 소송 여

소 결 고 고 그 결이 었는 일본 결 민국 민사소송법,

조에 외국 결 승인요건 모 갖추어 민국에 도 효 이 있 므217 ,

원고 등이 다시 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일본 결 에

다.

나 단)

법 지 차법인 우리 민사소송법 조 는 외국법원 결217 3

효 인 는 것이 민국 량 풍속이나 그 사회질 에 어 나지 니

여야 다는 외국 결 승인요건 나 규 고 있는데 여 외국 결,

효 인 는 것 즉 외국 결 승인 결과가 민국 량 풍속이나 그,

사회질 에 어 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단 는 시 에 외국 결 승인

이 민국 국내법 질 가 보 는 본 인 도 신 과 사회질 에 미 는

향 외국 결이 다룬 사 과 민국과 도에 추어 단 여야

고 이 그 외국 결 주 뿐 니라 이 외국 결 승인 경우 생 결과,

지 종합 여 검토 여야 다.

살 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과 동일 청구원인 고를 상,

소송 일본법원에 여 소 결 고 고 그 결이 사실 본

같 나 편 증 각 각 재에 면 본 이 사건, 13, 14, 15 1, 2 ,

일본 결 일본 국병합경 에 여 일본 국병합에 조약“ 1910. 8. 22.

체결 여 국 병합 고 조 도를 일본 토 여 그 통 에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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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원고 등에 징용경 에 여 당시 법 에 국민징용 에 원고”, “

등 징용 그 자체 는 불법행 라 없고 징용 차가 국민징용 에,

라 행 여지는 구체 인 징용행 가 당연히 법이라고 는 없다 고 단”

면 일본국과 고에 징용 강 연행이자 강 노동이었다는 원고 등 주장,

들이지 니 고 당시 원고 등 일본인 도를 일본 토 구 부분, ,

써 원고 등 청구에 용 거법 외국 요소를 고 국 사법,

에 결 는 과 거 지 고 처 부 일본법 용 사실 일본,

결 구 미쓰 시가 징용 실행에 있어 일본국과 함께 국민징용 함 벗어난

법 행 를 를 여 원폭 후 원고 등 고 원,

고 등 귀향에 조 지 니 원고 등에게 지 임 과 립, ․

지 지 니 등 원고 등 청구원인에 일부 주장 들이면 도 이,

같이 구 미쓰 시 계에 인 여지가 있는 원고 등 청구권 척 간

경과나 시효 소멸 고 그 지 라도 일 청구권 과 일본, 1965

재산권조 법에 해 소멸 다는 이 결국 원고 등 고에 청구를

각 사실 등 있다.

이 같이 이 사건 일본 결 이 에는 일본 도 국인에 식민

지 가 합법 이라는 규범 인식 여 일 국가 동원법과 국민징용,

도 원고 등에게 용 는 것이 효 다고 평가 부분이 포함 어 있다고

것이다.

그러나 민국 헌헌법 그 에 구 역사 통에 나는( ) “前文

우리들 국민 미삼일운동 민국 건립 여 상에 포 독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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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계승 여 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라고 고 부 조에” , 100

는 행법 이 헌법에 지 니 는 효 가진다 고 며 부“ ” , 101

조는 이 헌법 국회는 단 월 일 이 질 인 민족행 를“ 4278 8 15

처벌 는 특별법 있다 고 규 다 행헌법도 그 에 구” . , “

역사 통에 나는 우리 국민 운동 건립 민국임시 부3 1․

법통과 불 에 항거 민주이 계승 고 라고 규 고 있다 이러 민4 19 ” .․

국 헌법 규 에 추어 볼 일 강 일본 도 지 는 규범 인 에,

불법 인 강 에 지나지 고 일본 불법 인 지 인 법 계 민( ) ,强占

국 헌법 신과 양립 없는 것 그 효 이 다고 보 야 다 그 다면.

이 사건 일본 결 이 는 일 강 강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

민국 헌법 핵심 가 면 충돌 는 것이므 이러 결 이 가 담 이,

사건 일본 결 그 승인 는 결과는 그 자체 민국 량 풍속이나 그

사회질 에 는 것임이 분명 다.

라 우리나라에 이 사건 일본 결 승인 여 그 효 인 는 없

다고 것이므 이 사건 일본 결 승인 고 주장 이 없다, .

청구권 에 여 원고 등 청구권이 소멸 다는 주장에 여2)

가 고 주장)

징용 국인 미 보상 타 청구권 민국과 일, 1965. 6. 22.

본국간에 체결 청구권 상에 포함 어 있고 국가 사이 일 처리 인 청,

구권 원고 등 고에 청구권 이미 소멸 다.

나 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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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 건 인 사실에 본 청구권 체결 경 그 내용 후속

상황 등에 여 있는 다 과 같 사 즉 청구권 일본 식민지, ①

상 청구 상이 니라 샌 란시스 조약 조에 근거 여 일 양국4

간 재 민사 채권 채 계를 합 에 여 해결 것․ ․

청구권 조에 해 일본 부가 민국 부에 지 경 자, 1

조에 권리 해결과 법 가 계가 있다고 보이지 는 청구권2 , ②

상과 에 일본 부는 식민지 불법 인 지 채 강 동원 해,

법 상 원천 부인 고 이에 라 일 양국 부는 일 도,

지 격에 여 합 에 이르지 못 는데 이러 상황에 일본 국가권 이,

여 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 직결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이 청

구권 용 상에 포함 었다고 보 는 어 운 등에 추어 보면 원고 등,

손해 상청구권에 여는 청구권 개인청구권이 소멸 지 니

이고 민국 외 보 권도 포 지 니 다고 이 상당 다, .

가사 원고 등 청구권이 청구권 용 상에 포함 다고 라도, ①

국가가 조약 체결 여 외 보 권 포 함에 그 지 고 국가 는 별개 법인

격 가진 국민 개인 동 없이 국민 개인청구권 직 소멸시킬 있다

고 보는 것 근 법 원리 상충 는 국가가 조약 통 여 국민 개인청, ②

구권 소멸시키는 것이 국 법상 허용 있다고 라도 국가 국민 개인이 별

개 법 주체임 고 면 조약에 명 근거가 없는 조약 체결 국가 외

보 권 이외에 국민 개인청구권 지 소멸 다고 볼 는 없 것인데 청구권,

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여 일 양국 부 사 합 가 있었다고 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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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큼 충분 근거가 없는 일본이 청구권 직후 일본국 내에 민국 국, ③

민 일본국 그 국민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 재산권조 법 시행․

조 는 청구권 만 민국 국민 개인 청구권이 소멸 지

소 이해 있는 등 고 해 보면 원고 등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,

구권 만 당연히 소멸 다고 볼 는 없고 다만 청구권 그 청구권에,

민국 외 보 권이 포 써 일본 국내 조 해당 청구권이 일

본국 내에 소멸 라도 민국이 이를 외 보 단 상실 게 뿐

이라고 이 상당 다.

라 원고 등 고에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 청구권

소멸 지 니 다 것이므 원고들 청구권 에도 불구 고 고에,

여 청구권 행사 있다 것이므 고 주장도 이 없다, .

소멸시효 주장에 여3)

가 고 주장)

이 사건에 원고들이 주장 는 불법행 일 부 지 지 이상 간20

이 경과 역 상 분명 므 이 사건에 용 거법이 민국 법 인지,

니면 일본국 법 인지를 불 고 원고들이 주장 는 손해 상청구권 이미 소멸시

효가 어 소멸 다.

나 단)

거법 결⑴

원고 등 청구권이 립 시 에 용 는 민국 규범에 해당

는 법 에 면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 립과 효 불법행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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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지 법 에 는데 조 이 사건 불법행 지는 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( 11 ),

므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에 여 단 거법 민국법 는 일

본법이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고 등 일본법이 용 이 사건 일본소송에.

소 에 추어 자신들에게 보다 리 거법 민국법 택 는 사

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 므 민국 법원 민국법 거법 여 단,

여야 다 나 가 민법이 시행 이 에 생 사건이 불법행 에. 1960. 1. 1.

해당 는지 여부 그 손해 상청구권이 시효 소멸 는지 여부 단에 용

민국법 민법 부 조 본 에 라 구 민법 용 민법 이 닌 행 민2 ‘ ( )’ ‘

법이다’ .

소멸시효가 었다는 항변 가부⑵

소멸시효는 객 권리가 생 여 그 권리를 행사 있는 부

진행 고 그 권리를 행사 없는 동 진행 지 지만 여 권리를 행사‘

없는 경우라 함 그 권리행사에 법 상 장 사 컨 간 미도래나’ ,

조건 불 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 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,

지 못 고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여도 이러 사 는 법 상 장 사

에 해당 지 는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( 2006. 4. 27. 2006 1381 ).

편 채 자 소멸시효에 항변권 행사도 민법 원 인 신,

실 원 과 권리남용 지 원 지 를 는 것이어 채 자가 시효 에,

채권자 권리행사나 시효 단 불가능 는 히 곤란 게 거나 그러 조

가 불 요 다고 믿게 는 행동 거나 객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,

없는 장 사 가 있었거나 는 일단 시효 후에 채 자가 시효를 원용 지 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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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같 태도를 보여 권리자 여 그 같이 신뢰 게 거나 채권자보,

요 이 크고 같 조건 다른 채권자가 채 변 를 는 등 사 이 있어

채 이행 거 인 함이 히 부당 거나 불공평 게 는 등 특별 사 이

있는 경우에는 채 자가 소멸시효 주장 는 것이 신 실 원 에 여

권리남용 허용 없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( 2011. 6. 30. 2009 72599 ).

이 사건에 여 보건 인용 증거들에 변 체 취지를 종합

면 구 미쓰 시 불법행 가 있 후 일 간 국 가 립, 1965. 6. 22.①

지는 일본국과 민국 사이 국 가 단 어 있었고 라 원고 등이 고를 상,

민국에 결 라도 이를 집행 없었 사실 일 간, 1965②

에 국 가 상 었 나 일 청구권 가 모 공개 지 상황에,

청구권 조 그 합 사 규 과 여 청구권 민국2

국민 일본국 는 일본 국민에 개인청구권이 포 해결 것이라는 견해

가 민국 내에 일 들여 사실 일본에 는 청구권 후, ③

속조 재산권조 법 여 원고 등 청구권 일본 국내 소멸시키는

조 를 취 고 원고 등이 일본소송에 청구권 과 재산권조 법이 원고

등 청구를 각 는 부가 인 근거 명시 도 사실 그런데 원고 등 개, ④

인청구권 그 에 도 특히 일본 국가권 이 여 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,

직결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 청구권 소멸 지 다는 견해

가 원고 등이 이 사건 일본소송 고 국에 이 사1995. 12. 11. 2000. 5. 1.

건 소를 면 히 부각 었고 마침내 국에 일 청구권, 2005. 1.

가 공개 뒤 일본 국가권 이 여 인도 불법행 나 식, 2005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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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지 직결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권 청구권 에 여 해결 것

볼 없다는 민 공동 원회 공식 견해가 명 사실 등 있다.

여 에 본 같이 구 미쓰 시 고 동일 여부에 여도

가질 에 없도 는 일본에 법 조 가 있었 여 보면,

어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시 인 지는 원고 등이 민국2000. 5. 1.

에 객 권리를 사실상 행사 없는 장 사 가 있었다고 이 상당 다.

이러 들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 구 미쓰 시 실질,

동일 법 지 에 있는 고가 소멸시효 주장 여 원고들에 불법행

인 손해 상채 이행 거 는 것 히 부당 여 신 실 원 에

는 권리남용 허용 없다고 것이다 라 고 주장도 이 없.

다.

다 손해 상책임 범 등.

자료1)

고는 과거 일본 부 도에 불법 인 식민지 침략 쟁 행

강 인 인 동원 책에 극 동참 여 원고 등 강 연행 여 강 노

동에 종사 게 강요 고 이 인 여 원고 등 직 미 자이거나 갓 에 달,

어린 나이에 강 징용 어 가족과 헤어 자 를 탈당 채 열 경에

험 고 독 노동에 강 종사해야 했 며 그 과 에 히 시마에 원자폭

탄 인 해를 입 도 는 이 같 가해행 불법 도 고,

가담 도 원고 등이 강 노동에 종사 간 노동 강도 근 경과 자 억, , ,

도 임 등이 지 지 니 등 원고 등 해 도 원고 등이 귀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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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후에 겪 사회 경 어 움 불법행 이후 이 는 간 동 원고 등, , 60

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니 과 불법행 일 부 이 사건 변 종결일에 이

르 지 이상 랜 월이 러 우리나라 가 국민소득 등이 크게 상60

승 고 래에 보는 같이 불법행 일 부 이 사건 변 종결일에 이르

지 장 간 동 상이 지연 었 에도 그 간에 지연손해 가산 지 니

는 사 타 이 사건 변 통 여 나타난 사 등에 추어 볼 고가 원, ,

고 등에게 지 여야 자료는 이 사건 변 종결일 법원( 2011. 1.

고 다 결 등 참조 원고 등 이 사건 징용자 인당 만 원13 2009 103950 ) 1 8,000

함이 상당 다.

상속 계2)

편 망 는 사망 여 별지 재 각 소송 계인들이 망인들, A, C, L, U

이 사건 손해 상청구권 각 단독상속 내지는 공동상속 사실 본 같

므 소송 계인 별 상속분 같 상속지분란 재 같다.

지연손해 산일3)

원고들 고 자료 지 채 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

지연손해 청구 고 있다.

자료를 산 함에 있어 는 사실심 변 종결 당시 지 생 일체 사 이

그 참작 상이 뿐만 니라 자료 산 는 국민소득 이나 통 가,

등도 변 종결시 것 해야만 는 불법행 가 행 여진 시 가 운,

에 통 가 등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 자료 가 결 경우에는 그 채

가 립 불법행 시 부 지연손해 이 생 다고 보 라도 특별히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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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나 불법행 시 변 종결시 사이에 장 간 월이 경과 어 자료를 산 함,

에 있어 드시 참작해야 변 종결시 통 가 등에 불법행 시 여 상당

변동이 생 에도 불법행 시 부 지연손해 이 생 다고 보는 경우에는

과잉 상 가 다고 것이다 라 불법행 시 변 종결시 사이.

에 장 간 월이 경과 어 자료를 산 함에 있어 드시 참작해야 변 종결,

시 통 가 등에 불법행 시 여 상당 변동이 생 에는 외 라,

도 불법행 인 자료 상채 지연손해 그 자료 산 시인 변

종결 당일 부 생 다고 보 야만 것이다 법원 고 다( 2011. 1. 13. 2009

결 참조103950 ).

이러 법리에 추어 보건 이 사건 경우 불법행 종료일인 경, 1945

부 이 사건 변 종결일인 지 사이에 이상 장 간이 경과2013. 5. 21. 60

고 통 가 등에 상당 변동이 생겼 며 그 같이 변동 사 지 참작 여 이,

사건 변 종결시를 자료 결 므 이 사건 변 종결일 이,

후 간에 해 만 지연손해 지 도 여야 것이다 라 원고들이.

자료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이 사건 변 종결일 일인

지 지연손해 지 구 는 부분 이 없다2013. 5. 20. .

라 소결.

라 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 란 재 각 돈 각 이에 여

본 같이 당심 변 종결일인 부 당심 결 고일인2013. 5. 21. 2013. 7.

지는 민법에 연 그 다 날부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30. 5% ,

특 법에 연 각 에 지연손해 지 가 있다20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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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4.

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 고,

나 지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 것인 심 결 원고들 소부분 이, 1

결 일부 달리 부분 부당 므 원고들 항소를 일부 들여 이를 각 취소,

고 고들에 여 당심에 인 각 원 지 명 며 심 결, 1

나 지 부분 당 므 이에 원고들 나 지 항소는 이 없어 이를 각 각

여 주 과 같이 결 다, .

재 장 사 종훈

사 임경

사 종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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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원고 소송 계인 상속지분 청구 인용

망1. A B 1 원101,000,000 원80,000,000

망2. C

가. D

각 1/8 각 원12,625,000 각 원10,000,000

나. E

다. F

라. G

마. H

. I

사. J

. K

망3. L

가. M 3/15 원20,200,000 원16,000,000

나. N

각 2/15 각 원13,466,666
각 원10,666,666

원 미만 버림( )

다. O

라. P

마. Q

. R

사. S

4. T - - 원101,000,000 원80,000,000

망5. U

가. V 3/13 원23,307,692
원18,461,538

원 미만 버림( )

나. W

각 2/13 각 원15,538,461
각 원12,307,692

원 미만 버림( )

다. X

라. Y

마. Z

. AA


